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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방안  시행효과 평가방안 

Evaluations of Pedestrian Environment Improvement Plan

and its Performa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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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론

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하고 느끼

게 되는 물리 ·생태 ·역사 ·문화  요소와 보행

자의 안 하고 쾌 한 통행에 향을 주는 모든 요

소로 정의된다. 한 보행권은 공공의 안 보장, 

질서 유지  복리 증진을 해하지 않는 범  안

에서 국민이 쾌 한 보행환경에서 안 하고 편리

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권

리로 정의된다. 

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 보행자 사망자수

는 200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 으나 2010년 

년도 비 약 1.5%가 증가한 2010명, 2011년에

는 체 5229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 39%인 

2044명이 보행자 사망자 다. 한 2010년 

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체 교통사고 

사망자수 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

36.6%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치인 17.9%보

다 2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.

유럽 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약 20

여년 앞서 보행안   편의증진을 해 다양한 정

책  사업을 시행하 고 네덜란드의 보네르  사

업의 경우 그 효과가 입증되어 독일, 국, 미국, 

스 스, 일본 등 해외에 되기 시작하 다.

우리나라는 1990년  후반부터 서울시를 심

으로 보행자의 안   편의를 증진하기 한 정책 

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 12월 말일 행정

안 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 발의한 보행안   

편의증진에 한 법률(약칭 보행법)이 국회에서 

의결(법률 제11339호)됨에 따라 향후 보행자의 

안   편의를 증진하기 한 정책  사업이 활

발히 진행될 것으로 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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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) 보차공존도로

(b) 보차공존도로에서의 속제한속도

(c) 교통정온화기법(Traffic calming) 용

<그림 1> 보네르 (Woonerf)의 특성 시

그러나 보행안   편의증진을 한 국내외의 다

양한 정책 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행환경 개

선사업의 시행효과 평가방안에 한 연구한 결과나 

구체 인 방법은 미비한 실정이다. 보행환경 개선사

업 시행  상지역의 보행환경을 평가하기 한 

기법은 국내와 국외에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

개선사업 시행 후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법은 국내와 

국외의 경우 표 화된 지침이 부재한 실정이다.

따라서 본 논문은 보행안   편의증진을 한 

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방안  시행사업에 한 

효과 평가방안에 해 제시하고자 한다.

Ⅱ. 련 사례  연구 검토

1.국내외 보행권의 변천

보행권 확보  증진을 해 1963년 국에서 

Buchanan Report가 발간된 이후, 1970년 네덜

란드의 보네르 (Woonerf)사업, 1988년 유럽의

회가 보행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면서 보행권이 발

되었다. 1963년 국에서 발간한 Buchanan 

Report (Traffic in Town : A Study of the 

Long Term Problems of Traffic in Urban 

Areas)는 자동차이용의 증가로 인해 삶과 환경에 

미칠 악 향  손실을 인식하고 자동차교통의 차단

과 분리 정책을 제언하 다. 이후 1920년 네덜란드

의 보네르 (Woonerf) 사업으로 보행권 보장을 

한 사업시행이 시작되었다. 보네르 (Woonerf)는 

보차공존도로, 교통정온화기법(Traffic calming)

용, 속제한속도의 특성을 가진다(<그림 1> 참

조). 이러한 특성은 확장되어 독일의 ‘교통정온화

구역(Traffic calming area)’ 는 ‘템포 30 

(Tempo 30)’, 국의 ‘홈존(Home Zone)’, 스

스의 ‘미 존(Meeting Zone)’, 일본의 ‘커뮤니티

존(Community Zone)’으로 발 하 다.

1988년 유럽의회에서는 유럽의회 보행자권리

헌장을 발표함으로써 보행권 보장을 명시하 다. 

이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도로 공간  생

활공간에서 신체 , 정신  복지를 자유롭게 릴 

수 있도록 매연과 소음 등이 없는 건 하고 건강한 

환경과 공간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.

국내에서도 보행권보장을 한 보행권운동  다양

한 사업이 시행되었다. 1993년 녹색교통운동(NGO)

은 우리나라 보행권 운동의 효시로써 교통약자를 포

함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한 시민운동이다. 

어린이 통학로 확보  안 시설 설치운동, 장애물이 

없는 보도 조성 운동, 육교·지하도 체 횡단보도 되

찾기  설치 운동, 보행환경 실태조사  개선운동, 

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운동 등을 추진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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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, 서울시는 1997년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

보행환경 개선에 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

·계획 인 보행환경 시책을 추진토록 하며 안

하고 쾌 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

을 확보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기본조례를 제정

하 다. 보행조례에 따라 1998년 서울시 보행환

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  보행환경을 개선하

기 한 사업, 교통 이용과 직결된 보행환경 

개선사업, 쾌 한 보행공간을 확 하기 한 사업, 

장애인의 보행여건 개선을 한 사업 등을 시행하

다. 서울시에 이어 제주시가 1999년에, 주시

가 2000년에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 으며 이후 많

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 련 조례를 제정하 다. 

2005년 제정된 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”은 

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유아를 동반한자, 어린이 

등 생활을 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

통약자가 안 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

수단·여객시설 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

보행환경을 개선하기 해 제정되었다. 

2012년 2월 22일 제정된 “보행안   편의증

진에 한 법률”은 보행자가 안 하고 편리하게 통

행·생활할 수 있는 권리(보행권)  보행환경(물

리 ·생태 ·환경 으로 포 인 보행환경)을 국

가가 보장하고 조성하도록 규정하 다. 한 각 지

자체에서는 보행안  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수

행하여 5개년 기본계획 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

립하도록 하며 보행통행량이 많거나 보행이 불편

한 곳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, 정비, 개선, 

리하도록 하고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  시행효

과 평가방안 제시를 목 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.

Ⅲ. 본론

1. 보행환경 개선사업

1) 보행안   편의증진 기본계획 개요

보행안  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   

편의증진에 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, 국민이 안

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 한 보행환경을 

조성하여 교통사고, 범죄 재난 등의 각종 험으로

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으로서 국민의 

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

목표로 한다. 한 보행권 침해해소  확보, 보행

권 증진  진흥, 보행 우선권 확립을 기본방향으

로 설정하고 있다. 

2) 보행환경 개선사업 개요

보행환경 개선지구는 보행안   편의증진에 

한 법률에 의거 특별시장· 역시장·특별자치도

지사·시장 는 군수가 지정한다. 개선지구로 지정

가능한 구역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, 어린

이·노인·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, 역사

 의의를 갖는 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

역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, 

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 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

는 구역이다.

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여 보행 서비스수

을 종 의 C이하에서 B이상으로 높여 보행자의 

안 과 편의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개선사업을 

시행한다. 개선사업의 목표달성을 하여 차량의 

통행량 감소, 차량의 속주행 유도, 보행자의 통

행공간확 , 보행자의 통행속도 증 , 보행자가 차

량보다 통행의 우선권을 갖도록 시행방안을 마련

하여야 한다.

개선수단  기법은 교통정온화 기법(Traffic 

Calming)을 용하도록 하고 용 지침  방법

은 행정안 부의 ‘안 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설계 

매뉴얼’, 국토해양부의 ‘보행우선구역 표 설계 매

뉴얼’, ‘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· 리 매뉴얼’

을 참고하되 다음에서 제시하는 시행방안을 추가

하여 시행하도록 한다.

한 보행환경 기본계획, 연차별 실행계획, 보

행환경 개선사업 기본  실시설계는 종합 으로 

보행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사업이므로 교통공학 

문가(기술사, 박사)가 주 하되 도시설계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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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1> 유효보도폭 산출  확보기   (단  : m)

도로구분 집산도로 국지도로

보행 장애폭 1.5 1.0

유효 보도폭 2.0 2.0

권장 보도폭 3.5 3.0

<그림 2> Mid-Block 고원식 횡단보도

조경설계 문가가 포함된 환경설계 이 참여하도

록 한다.

3)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방안

(1) 유효보도폭 산출  확보 기

보행환경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은 보도폭

으로, 실제보행에 사용되는 공간을 유효보도폭

(Effective Sidewalk Width)이라 한다. 즉 유

효보도폭은 체 보도폭에서 건물앞 공간 폭, 노상

시설 공간 폭등의 보행에 방해를 주는 보행장애폭

(일반 으로 1.5m)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 소요

되는 보도폭을 의미한다. <표 1>에 도로유형별 유

효보도폭 산출  확보기 을 제시하 다.

(2) 횡단면 구성과 횡단시설

차로폭은 3.0m로 하고 3.0m 과는 지양하며 

여유 공간은 보행자길에 제공하도록 한다. 도로의 

최소폭은 2차로 폭과 권장보도폭을 합한 9m로 하

며, 일방통행인 경우 1개 차로와 양쪽에 3m씩의 

보행자길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.

도로의 횡단시설은 육교, 지하보도는 지양하고 

보행자의 횡단은 교차로 는 Mid-Block을 통하

여 이루어지도록 한다. 교차로는 차량, 자 거, 보

행자등 모든 교통수단이 모든 근로 방향에서 모

든 교통류(직진, 좌회 , 유턴, 우회 )가 통행권

을 요구하는 교통상충(Traffic Conflict)이 가장 

많은 지 이다. 가능한 교차로를 이용하지 않거나 

교차로로 근하지 않는 것이 보행자의 안 을 최

화 할 수 있다. 따라서, 보행자들을 교차로 횡단

보도보다는 Mid-Block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

하며 유도함에 있어 보행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

끼는 고원식 횡단보도(Raised Crosswalk)로 

조성한다. 이와 같은 시행방안은 보행자들의 교

차로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험성을 감소하고 

인도와 차도와의 단차를 여 보행자의 횡단 편

의성을 제고하여 보행자 교차로 련 교통사고를 

이고 방하면서도 보행자 교통편의를 제고하

는 기법으로 시행이 필요하다. <그림 2>는 

Mid-Block 고원식 횡단보도의 시와 설계도를 

제시하 다.

(3) 차량 통행량  속도 감시설과 주차 개선방안

차량 통행량과 속도를 동시에 감시키는 방안

으로는 도로를 지그재그형 곡선 형태(Chicanes, 

Serpentines, Deviations)로 조성하는 것이 가

장 효율 이다. 다만, 지그재그형 도로에서는 인

으로 속도를 낮추는 시설인 과속방지턱은 지양

해야 한다.

주차 개선방안은 실질 으로 우리나라의 재 

집산도로  국지도로의 황을 개선하기 해 필

수 이다. 우리나라는 인도가 없는 집산도로  국

지도로의 부분이 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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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) 개선 (b) 개선 후

<그림 3> 주차 개선방안 시

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험에 항상 

노출되어 있어 특히 주택가의 주차문제 개선 없이

는 보행자의 안 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.

이러한 주차문제를 개선하는 안  가장 바람

직한 방안은 각각의 주택이 개별 주차장(면 )을 

보유하는 방안이지만 이는 실 으로 조속한 시

일내에 실  가능성이 낮으므로 차선책으로 자치

단체가 주민과 함께 일부 택지를 매입하여 주차타

워 형식의 입체형 공동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

필요하다. 한 차량의 통행량  속도를 감시

키기 해 지그재그형 곡선형태의 도로를 설계하

면 주차를 일렬로 할 수 없는 형태가 되므로 도로 

미 상 도움이 되며 노상주차를 방하는 책으

로 작용 할 수 있다. <그림 3>은 주차 개선방안을 

도식화 한 것이다.

(4)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(Bollard)의 표 화

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은 횡단보도와 보도가 만

나는 지   차량 진출입부(Driveway)와 보도

가 만나는 지 에 차량의 보도 진입  보행공간을 

용하는 주·정차를 방지하기 하여 설치되어 있

으나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, 넓이, 형태 

등이 상이하게 설치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보

행자(특히 시각장애인)  자 거 이용자에게 장

애물이 되고 있다.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, 

넓이, 형태를 표 화하는 것은 도시미 과 보행자

의 안  증진을 한 필수요소이다.

3.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효과 평가방안

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효과 평가는 보행환경 

개선지구에서 수행된 개선사업에 하여 정비사

업의 내용  추진계획 비 추진실 , 보행환경 

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  운 자 만족도, 

개선사업의 효율성  사업목표의 달성도등을 평

가한다. 이와 더불어 보행환경 개선사업 과정에 

참여한 주민 등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이 사업에 

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개선요구를 가

지고 있는지를 악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성

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추진

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활

용할 수 있다. 

개선사업 시행  사  장조사  사  주민 

만족도설문조사를 수행한다. 이에 따라 보행환경 

개선사업 시행 후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 평가, 

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  평가. 비용  

편익을 이용한 경제성평가를 수행한다. 평가시 

평가 원회를 구성·운 하여 평가의 객 성과 타

당성,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한다. 한 개선사업 

시행 ·후 비교평가를 통해 객 인 시행효과

를 평가하도록 한다. 평가 수행 후 사업의 성공

요인  실패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개선사업 시

행  유지 리에 활용하도록 한다. <그림 4>에 

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효과 평가방안 차를 제

시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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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4>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효과 평가 차

<표 2> 보행 환경 개선사업 시행효과 정량  평가항목

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자료 조사방법

안 성

차량주행속도 비첨두 85분  속도(km/h) Speed gun 등을 이용한 속도조사

교통량 일 교통량( /일) 교통량조사 는 인용자료 활용

주차 보행에 불편을 주는 주차 수( /일) 장조사

보행 련 교통사고 보행 련 교통사고건수 도로교통공단 자료 인용

편리·

쾌 성

보행교통류율 보행량/보도폭(인/분/m) 장조사  산출

보행속도 첨두시 보행속도(m/분) 장조사  산출

치안·보안 보행 상 범죄 보행 련 범죄건수 경찰청 자료 인용

1) 정량  평가

물리  보행환경 평가는 개선사업 지구의 보행

환경이 보행자에게 얼마나 안 하고 쾌 하며 편

리한지, 한 보행환경 개선을 해 용된 다양한 

교통정온화 기법  시설물 정비·개선에 해 설치 

목 (자동차 주행속도 억제, 통과교통 억제, 노상

주차 억제 등)에 부합한 효과가 있는가에 해 평

가하는 것이다.

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를 해 객 성, 표

성, 자료획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<표 2>와 같이 

보행안 성(차량주행속도, 교통량, 주차, 보행

련 교통사고), 보행의 서비스수 을 반 하는 보

행편리·쾌 성(보행교통류율, 보행속도), 치안·보

안유지(보행 상 범죄), 경제성(비용  편익) 평

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정의하 으며 사 ·사후 조

사한 후 비교 평가한다.

사후 자료조사  평가는 최소 3개월의 사업시

행 응기간(Acclimation Period)이 경과한 후 

자료 수집을 하도록 하고 사업효과(%)는 ‘(사업 

 지표 - 사업 후 지표) / 사업  지표’로 산출하

되 <표 2>의 지표  보행속도를 제외한 지표들은 

‘+’는 정  효과, ‘-’는 부정  효과를 나타내며 

보행속도는 ‘-’는 정  효과, ‘+’는 부정  효과

를 의미한다.

2) 정성  평가

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행효과 평가는 물리 인 

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통

행하는 주민(보행자  운 자)이 느끼는 만족도

를 정성 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.

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 ·후 이용자(주민) 만

족도를 인터뷰 는 설문조사(<그림 5> 주민만족

도 설문지(안) 참고)를 통하여 분석, 사업의 시행 

효과를 악하고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도출하여 

향후 사업시행에 반 할 수 있도록 한다.

3) 경제  평가

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

경제  평가는 매우 요한 요소  하나이다. 보

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소요된 용지구입비, 

설계비, 공사비, 시설물 설치  유지 리비 등 비

용을 산출하고, 개선사업 시행 ·후의 보행자 서

비스수  향상도, 보행자 교통사고 는 보행자 

상 범죄율의 감소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편익을 산

출한 후 편익  비용의 경제성 평가를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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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 상 보행환경 만족도 조사지(안)

1. 보도가 있는 곳에서 걸어다니시면서 불편하신 순서

로 순 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① 보도가 좁아 불편하다(   )

   ② 노상 치물 때문에 불편하다(   )

   ③ 노 상 때문에 불편하다(   )

   ④ 포장이 울퉁불퉁하고 손 부분이 많아 불편하다

      (   )

2. 보도가 없는 곳에서 걸어다니시면서 불편하신 순서

로 순 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① 길 가장자리 보행공간이 좁아 걷기 힘들다(   )

   ② 주차 차량 때문에 걷기 힘들다(   )

   ③ 차가 무 빨리 달려 험하다(   )

3. 도로를 횡단하시면서 불편하신 순서 로 순 를 기

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① 횡단보도가 무 다(   )

   ② 횡단시간이 무 짧다(   )

   ③ 보도턱을 낮추지 않아 불편하다(   )

5. 귀하가 사시는 동네의 보행환경 수 은 어느 정도

라고 생각되십니까?

   ① 매우 좋다(   )      ② 좋은 편이다(   )

   ③ 보통이다(   )       ④ 나쁜 편이다(   )

   ⑤ 매우 나쁘다(   )

6. 귀하가 사시는 동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해서 

시 하다고 생각되시는 순서 로 순 를 기입해 주

시기 바랍니다.

   ① 보도설치(  )     

   ② 보도폭 확장(  )   

   ③ 횡단보도 확  설치(  )    

   ④ 보도 턱 낮춤(  )   

   ⑤ 주차 단속(  )   

   ⑥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보다 통행 우선권 

      부여(   )

4. 귀하가 사시는 동네에서 다음 보행환경 항목들에 해서 각각 어떻게 느끼십니까?

보행시 안 함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

보도상 불법주차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

보도의 폭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

보도의 연결성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

보행시 쾌 성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

보도의 정비상태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

보행시 장애물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

횡단보도의 수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

보행시 혼잡정도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

 

<그림 5> 주민 만족도 설문지(안)

Ⅳ. 결론

정부가 발의한 보행안   편의 증진에 한 

법률(약칭 보행법)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

라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심으로 진행되어 

온 다양한 보행 련 사업  운동이 기본법으로 제

정되었다. 보행법의 시행으로 ‘보행권’이 국민의 기

본 인 권리로서 보장되고, 우리나라 교통 환경의 

심을 ‘차량’에서 ‘사람’으로 환하는 결정 인 계

기가 마련되었다. 본 연구에서는 보행법 제정을 통

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방안  시행효과 평가

방안 제시를 목 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.

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 서비스수 을 C이하

에서 B이상으로 높여 보행자의 안 과 편의 증진

을 목표로 차량의 통행량 감소, 차량의 속주행 

유도, 보행자의 통행공간 확 , 보행자의 통행속도 

증 ,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등의 시행방안을 마

련하도록 한다. 시행방안의 로는 유효보도폭 확

보, Mid-Block 고원식 횡단보도, 지그재그형 곡

선형태의 도로조성으로 차량통행량  속도 감유

도, 주차개선,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의 표 화 등

이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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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 같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시행효과 평가

를 통해 사업의 내용  추진계획 비 추진실 , 

보행환경 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  운 자 

만족도, 개선사업의 효율성  사업목표의 달성도

등을 평가한다. 시행효과 평가는 개선사업 시행 

·후의 비교평가로 개선사업시행  사  장조

사  사 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수행한다. 개

선사업 시행 후 차량주행속도, 교통량, 주차, 사고 

 범죄, 보행속도 등의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 

평가, 비용  편익을 이용한 경제성 평가, 주민 

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  평가를 통해 보행

환경 개선사업의 효과 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. 

특히 정성  평가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과정에 참

여한 주민 등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이 사업에 얼

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개선요구를 가지

고 있는지를 악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성공

요인과 실패요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추진되

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활용

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.

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방

안  시행효과 평가방안은 향후 보행환경 개선사

업 표 매뉴얼 제작  보완사항으로 활용 가능할 

것으로 단된다. 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한국

형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방안  개선사업 지구

의 설계기  마련 등의 지속 인 보행환경 개선사

업 연구·개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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